
(법령해석)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는 「도로법」제99조제1항에 따라 

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［법제처 2018. 6. 21. 18-0083］

질의요지

「도로법」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(接道區域)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99조제1

항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제3항의 행위 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?

회답

이 사안의 경우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이유

「도로법」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·고시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

형질 변경이나 건축행위가 금지되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

가 하락하는 손실을 입게 되는데, 이러한 손실은 도로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·고시

한 조치에 기인한 것(각주: 대법원 2017.7.11. 선고 2017두40860 판결례 참조)으로서「도로법」제

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요건인 “「도로법」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”에 해당하

므로,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

습니다.

한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「도로법」제41조제1항에서 해당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

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(제1호) 등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

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 제한에 한정하여 매수청구권을 별도로 보장하고 있고, 같은 법 제83조제2항

(재해 발생 시 토지 일시 사용 등), 제96조제2항(공익을 위한 허가 취소 등) 및 제98조제2항(감독관

청의 명령에 따른 처분)과는 달리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같은 법 제99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

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9

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.

그러나 ①「도로법」제41조에서 매수청구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당시 도로법령에서는 손실보상의 

기준·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접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손실 보

상 규정에 따라 보상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수청구 제도를  

도입한 것일 뿐 접도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손실보상 청구권은 인정하

지 않으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,(각주: 2004.1.20.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「도로법」국회심사보고

서 참조) ②「도로법」제99조제1항은 “같은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”에 대한 포괄

적인 손실보상 규정이므로 별도의 준용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수 없는 점

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.


